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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개 안 주  내용

 

가.  원안 (2117324)

 

- “상  사에 하여 도  심리  공격  가하여 상

 고통  느끼도  하는 · · · 향· 상·동 상 등  

복  상 에게 도달하도  하는 내용  보”  ‘사

보’  하고,  보    하나  규 함 ( 44

7 1항 3 2 신 )

- 보통신 비스 공 가 사 보  하여 피해   

 청  는 경우  24시간 내에 단하여 삭   

시  등 필 한  취할  규 함. ( 44 2 개 )

 

나.  원안 (2117327)

 

- “상  사에 하여 도  심리  공격  가하여 상

 고통  느끼도  하는 · 언· 향· 상 또는 상  복

 상 에게 도달하도  하는 내용  보”  ‘사 폭 보’

 하고  보    하나  규 함( 44 7 

1항 3 2 신 )

- 통  하는 에 해당하는 보통신 비스 공 등에 

하여 사 폭 보 게재 또는 통에 한 각   행 

 규 함 ( 44 11 신 )



 

2. 헌 상  원 , 과 지원  하여   과

도하게 해

 

- 헌 상   원   한 용어  규 함  

용 상 에게 래  행동지  공하고, 집행 에게는 객  

단지  공하여 차별 거나  집행  할 수 

어야 한다는 원 . 헌 재 는 “  도  한 용어  

규 하여야 한다는  원  민주주 ㆍ 주  원리  

 든 본 한 에 는 것 나,   

규 하는 에 어 는 욱 한 미  지닌다.  민주

사 에   가 민주 주   실 에 가결한 것

 에 비 어 볼 , 한 규 에 한   규

는 헌 상 보 는 에 한 과  수 하고, 그  해 

다양한 견, 견해, 사상   가능  하여 러한 들  상

 검  거 도  한다는   본래  능  상실  

한다. , 엇  지 는 지가 한 경우에, 신  행

하고  하는  규  상  아니라는 신  없는 본 주

체는 체  규   것  우 해  행  스스  억 하

게  가능   것 다. 그  에   규 하

는  규 는  개  하고 하게 규 할 것  

헌  다”(헌재 1998. 4. 30. 95헌가16 참 ), “

한 규 에 하여   규 하게  헌 상 보 아야 

할 지 망라하여 필  상  과도하게 규 하게 므  … 

  규 하는 경우에   가 보다 



강 다”(헌재 2002.06.27 결 , 99헌마480)고 시하여  

 한 에 하여 보다 엄격한  하고 .

 

-  개 안  ‘심리  공격’, ‘상  고통  느끼도 ’ 한다는 

지나 게 상 고 주  개   규  상 (

하 ‘사 폭 보’  통 함)  하고 어  원  

하고 . 타  비난, 비 하는 내용  담고 는  

당사 에 한 심리  고통  필연  동 하는 , 러한 주

고 한 에 한다  든 타  비   규  

상  포  수 어, 헌 상  원 , 과 지원 에 

하여   과도하게 해하게 .

 

- 신  등  통해 사 폭 보가 당사 에게 직  는 경

우에는,  ‘ 에게 공개 어 통 는 보’  보  어 운 , 

개  차단 수단  공하고 용하는 것  어, 본 개 안과 

같  보통신 비스 공 나 통신 원 나 통신심 원

 등  가  심 , 검열 등   할 수 는 한  

여하는 것  통신  비 과  역시 과도하게 해할 지가 큼. 

개  공격  ‘ ’ 나 ‘스 킹’에 는 심각한 수  경우

에는 행 사   보통신망  44 7 1항 3 (공포심

나 안감  하는 · 언· 향· 상 또는 상  복

 상 에게 도달하도  하는 내용  보)  미 규 가 가능

함.  어 개 간 쟁 나 당한 항  사 시 과 에

도 루어질 수 는, 타  ‘심리  고통’  할 수 는 체

 통신 행 에 보통신 비스 공 나 가  개 하여 



할 수 는 한  여하는 것  과도함.

 

- 한편, 본 개 안들  보통신망  44 2  44 7 등  규

 통해 보통신 비스 공 나 가  규  하고 

다는 에 , 신  등  통한 개  에 한 하지 않고, 커

니티 게시 , SNS 등과 같  ‘ 에게 공개 어 통 는 보’

 경우에도 할 수 는 근거  마 하  해 안  것  

보 .  경우 개  리한 행  피해사실  고 하고 공

하는 행 , 비 만 , 공  에 한 비   등도 당

사 에게 심리  고통  주었다는 만  차단 상   수 

어   알 리가 과도하게 해  험  . 재

도 훼 ,   공연하게 타  사  평가  하시키

는  규 고 는 , 심리  고통  보다  포

고 공  목  여 도 고 지 않는다는 에  욱 과도한 

  해가 상 .

 

3. 한 에 한 각   규  역시 헌

 

-  원안(2117324)  경우 44 2에  보통신 비스 

공  하여  피해    청에 라 해당 보가 사

보에 해당하는지 여  24시간 내 단 후 삭   

시  등 필 한  취하도  하고 . 그러나 에  시

한  같  규  상 사 보  미가 하여 

보통신 비스 공 가 특  보가 사 보에 해당하는

지 단하 란 매우 곤란한 ,  ‘24시간 내’ 단하여 하라



는 것  사업 에게 과도하고 당한  지우는 것  뿐만 아

니라, 결  당사 가 신고한 든 보,  당사 가 듣  싫어하

는 든 보  계  하라는 것과 다 없어 용  

 , 통신   당하게 해하는 결과  어짐.

 

-  원안(2117327)  44 11에  보통신 비스 공

,  지 리·운   게시  리·운 ( 하 “

보통신 비스 공 등”)   평균 용  수, 매 액, 사업  

 등  통  하는 에 해당하는 경우 신  운

· 리하는 보통신망,  지 또는 게시 ( 하 “ 보

통신망등”)  용하여 사 폭 보가 게재 또는 통 는 경우 

 한 용 피해가 생하지 않게 할  행하도  규

하  2 에  ‘그 에 용 피해  지하  하여 필 한 

사항  통  하는 사항’  규 하고 . 그러나 

러한 항 는 보통신 비스 공 등에게 어 한 가 

규  것 지   할 수 없어 에    

체  하도  한 포 지 원 에도 는 것  보

.

<끝> 


